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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속서부속서부속서부속서 ⅪⅪⅪⅪ
제 조제 항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제 조제 항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제 조제 항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제 조제 항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3.16 43.16 43.16 43.16 4

제 조제 조제 조제 조1111

범 위범 위범 위범 위

1. 이 부속서의 목적상 공동제작물 이라는 용어는 뉴미디어 서비스를, “ ”

포함한 방송용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포함한 기획, ,

물을 말한다.

2. 이 부속서에 따라 행하여진 공동제작물은 다음 당국 이하 권한있는( “

당국 이라 한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” ) .

대한민국 방송위원회:

아이슬란드 교육부:

리히텐슈타인 문화부:

노르웨이 노르웨이 영화재단 독립제작사의 공동제작에 대하여 및: ( )

노르웨이 미디어위원회 방송사와의 공동제작에 대하(TV

여 그리고).

스위스 연방 문화청:

제 조제 조제 조제 조2222

내국민대우내국민대우내국민대우내국민대우

이 부속서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은 관련 당사국에서 시행 중인 국내,

법을 조건으로 그 공동제작에 관여한 각 당사국의 방송과 관련하여 국, TV

내 생산으로 간주된다 공동제작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각 당사국은 자국의. ,

원칙과 관행을 유지한다.

제 조제 조제 조제 조3333

시장접근시장접근시장접근시장접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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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된 다른 당사국들에서의 당사국 방송제작물의 수입배급 및 전시에․
대하여는 각 관련 당사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과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,

외에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.

제 조제 조제 조제 조4444

일시 입국일시 입국일시 입국일시 입국

시행 중인 법률과 규정을 조건으로 당사국들은 공동제작을 목적으로 공,

동제작자가 고용한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인력과 출연자에 대하여 각 영역으

로의 일시 입국을 용이하게 한다 당사국들은 마찬가지로 공동제작을 위하여.

필요한 장비의 일시 반입 및 재반출을 허용한다.

제 조제 조제 조제 조5555

기여 및 소유권기여 및 소유권기여 및 소유권기여 및 소유권

1. 각 공동제작자의 기여비율은 각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의 이상이20%

어야 한다.

2. 공동제작자는 각각의 투자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기술적 및 창의적인

기여를 하여야 한다.

3. 제작물 및 재제작물의 복사본의 소유권 및 이용과 원본 제작물에 대

한 접근은 공동제작자들에 의하여 합의되어야 한다.

제 조제 조제 조제 조6666

언 어언 어언 어언 어

1. 각 공동제작물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관련 당사국의 국어로 제작

되어야 한다 하나 또는 여러 당사국의 언어로 제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. .

본상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언어로 된 대사가 공동제작에 포함될 수 있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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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당사국 국어로의 더빙 또는 자막작업은 그 당

사국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다르게 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의 권한있는. ,

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조제 조제 조제 조7777

수 출수 출수 출수 출

쿼타규제가 있는 국가로 공동제작물이 수출되는 경우,

가. 공동제작물은 원칙적으로 주 공동제작자의 당사국 쿼타에 포함, ,

되거나,

나. 공동제작물을 수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의

쿼타에 포함될 수 있다.

제 조제 조제 조제 조8888

절차규정절차규정절차규정절차규정

공동제작에 대한 절차규정은 첫 번째 공동위원회에서 제정될 수 있다.


